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교육 대상자 조사 안내

<’24.8.23.(금), 닥터헬기·현장이송팀>

□ 배경 및 필요성

 〇 ’24년 119구급대원 대상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제도 시행, ’25년 

비(非)119구급대원 대상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제도 시행 예정에 

있음

 〇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제도 도입 및 시행에 따른 구급차 탑승 응급

의료종사자에 대한 적정 교육이 요구됨

 〇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으로, 교육 과정 개발 완료 후 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한 조사 필요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 제

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

(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

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교육 운영 

 〇 (교육대상) 비(非)119 구급대원인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

* 119구급대원을 제외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에 해당되는 구급차등 운용자에
소속되어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

 〇 (교육방법) 대면 교육

 〇 (교육시간) 4시간 내외

 〇 (교육일시) 2024년 10월 이후 

 

□ 기타사항

 〇 대상자 조사 후 교육 과정 공지 예정

※ 문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현장이송팀 최창신(02-6362-3416)


